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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무역 원회공고제2019-10호

베트남산 합 의 덤핑사실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

무역 원회는 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베트남산 합 에 한 덤핑사실 국내산업피해

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 음을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3일

무역 원회 원장

1. 신청인 신청일자

가. 신청인 : (사)한국합 보드 회

나. 신청일자 : 2019년 9월 27일

2. 조사개시 결정내용

가. 조사 상물품

ㅇ 품명 : 합 (Plywood)

- 조사범 : 목재를 얇은 단 으로 만들어 인 하는 단 의 섬유방향이 교차하도록 착시킨

층 으로, 두께가 6mm 이상인 후 (厚板) 제품

- 세품목분류 : HSK 4412.31.4011, 4412.31.4019, 4412.31.4021, 4412.31.4029, 4412.31.5010,

4412.31.5090, 4412.31.6010, 4412.31.6090, 4412.31.7010, 4412.31.7090, 4412.33.4010, 4412.33.4020,

4412.33.5000, 4412.33.6000, 4412.33.7000, 4412.34.4010, 4412.34.4020, 4412.34.5000, 4412.34.6000,

4412.34.7000, 4412.39.9000, 4412.99.4100, 4412.99.5100, 4412.99.6100, 4412.99.9100

* 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 인 것이 아니며, 조사 상물품의 범 , 물리 특성 용

도에 비추어 수정 는 추가될 수 있음

ㅇ 이해 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한 사항이 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 상물품의

범 와 물품통제코드(CCN)에 하여 무역 원회(덤핑조사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

으며, 이 경우 무역 원회는 신청인과 의하여 조사 상물품 범 를 조정할 수 있음

나. 조사 상자

(1) 덤핑사실에 한 조사

(가) WTO 반덤핑 정 제6.10조 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세청 수입통 자료를

사용하여 조사 상공 자를 선정함

ㅇ 조사 상공 자 : 마푸토 (JUNMA PHU THO CO LTD), 탄훙 (THANH HUNG IMPORT

EXPORT COMPANY LIMITED), 키우티 마 (CONG TY TNHH MOT THANH VIEN

KIEU THI JUNMA), 사비 (SAVI CO LTD)

(나) 조사 상공 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는 조사 상공 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 자

가 자발 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조사참여 신청서’를 해당 공 국 정부 는 무

역 원회로부터 입수․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한 사항이 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

이내에 무역 원회에 제출하여야 함

ㅇ 조사 상공 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 자가 자발 으로 조사를 받고자 ‘조사참여 신청서’를 제

출하고 무역 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

용하고,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 자 덤핑률을 용함

ㅇ 조사 상공 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 자 는 조사 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 국의

신규공 자인「그 밖의 공 자」에 해서는 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 상공

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 으로 가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용함

(2) 국내산업피해에 한 조사

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, 수입자, 수요자, 유통업자, 해외공 자 등 이해 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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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조사 상기간

(1) 덤핑사실조사 : '18년 7월 1일 ～ ‘19년 6월 30일(1년)

ㅇ 단,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, 조사의 용이성,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

있음

(2) 국내산업피해조사 : ’16년 1월 1일 ～ ’19년 6월 30일(3년 6개월)

ㅇ 단, 필요한 경우에는 ‘국내산업피해 유무 정시 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’까지 연장할 수

있음

3. 향후 조사계획

가. 조사일정

(1) 조사개시일 : 보게재일

(2) 비조사 : 조사개시결정 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

(3) 본조사 : 무역 원회의 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

* 비조사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

나. 조사 차

(1) 질의서조사

(가) 무역 원회는 덤핑사실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하여 비조사가 개시되면 악

된 이해 계인, 조사 상공 자, 련 공 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

(나) 조사 상공 자에 해서는 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

부여함

(2) 지조사

(가) 질의서에 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 원회의 조사 차에 조하는 이해 계인에 하여는 제

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하여 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(나) 외국의 조사 상공 자에 하여는 당해 업체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지조사를

실시할 계획임

(3) 공청회 개최 : 본조사 기간 일시, 장소, 참석 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보에

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

(4) 이해 계인 회의 : 무역 원회는 덤핑사실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련하여 신청인, 피신

청인 등 이해 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

4. 이해 계인의 조사 차 참여

가.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, 련 공 국 회 는 단체, 국내 수입자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

하고자 하는 이해 계인은 조사개시결정 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 계인이라는 증명을

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 원회(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,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)에

신청할 수 있음

나. 무역 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 원회에 악되지 않은 이해

계인은 질문서․공청회 등 조사 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

다.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 계인은 조사와 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이

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 원회의 결정시 고려

상이 될 수 없음

라. 련 이해 계인은 업상 비 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조사와 련된 정

보를 열람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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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

가. 무역 원회는 이해 계인이 기한 내에 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․방해하는 경

우 기타 사유로 조사 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

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

나. 자료의 제출처

자료 제출처 무역 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 원회 덤핑조사과

-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 리 로 402 정부세종청사 13-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
- 화 044-203-5869 044-203-5873

- FAX 044-203-4815 044-203-4815

* 베트남산 합 의 덤핑사실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(공개본)와 덤핑조사

련 ‘조사참여 신청서’ ‘조사 상물품 범 안내서’는 무역 원회 홈페이지(www.ktc.go.kr)내

무역구제>무역구제 조사진행>반덤핑 조사건명 참조

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청공고제2019-88호

행정처분

의료기기법법 반사실에 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

정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3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청장

1. 처분 상

업체명 허가번호 표자 소재지

㈜트랜스엠 제3360호 이*욱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(수택동)

2. 처분사항

○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(2019.12.13)

3. 처분사유

○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업소가 없음

4. 근거법령

○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, 제36조제1항제22호

○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[별표 8] 행정처분기 Ⅱ. 개별기 제35호

5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는

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는 앙행정심 원회에 행정심 을 청구하거

나,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

이내에 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* 행정심 원회는 경제 능력으로 인해 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 리인 선임

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 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처 : 서울식품의약품안 청 운 지원과 김민아 02-2640-1304


